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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금 피 크 제  운 영 요 령  제 정 (안 )

 제 정 사 유

○ 행정자치부 「임금피크제 도입 권고(안)」이행

-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-사 합의서 체결 (11/30)

○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인사, 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필요

- 2015년 제8차 임시이사회(12/28) 「인사규정」 및 「보수규정」 개정 후속 조치

 주요 제정내용

○ [대상자] 일반직

○ [적용시기]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의 익일

○ [인사발령] "별도직군" 전환을 위한 인사발령 실시

○ [직급] 기존직급 반납 후 별도직군("임금피크제")으로 정원 내 관리

○ [직위] 미부여 원칙, 다만 이사장의 필요에 의해 부여 가능

○ [직무]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부여

○ [호칭] "부장", 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○ [기본급] 1년차 95%, 2년차 90%, 3년차 85%

○ [퇴직금] 전환시점 및 기간 중 중간정산 가능

○ [별도정원]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에 대해 별도정원 운영

 시 행 일

○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